
서 울 시 전 세 버 스 운 송 사 업 조 합

수신자  전 회원사

(경 유)

제  목 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개진 요청

        

     
        1. 전세연 제2023-36호(2023.5.2.)와 관련입니다.

          

       2. “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시 차령 요건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완

화하는 내용”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(강

대식 의원 대표발의, `23.04.28)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

니다. 

       3. 아울러, 현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기간

(`23.05.02 ~ `23.05.11)동안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사오니, 각 사에

서는 관련 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 래 =

        가. 입법예고기간

           [의안번호 2121715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       (`23.05.02~`23.05.11)

※ 서전버조 23- 104호(2023.05.03.)



        나. 의견 개진 방법

           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(http://pal.assembly.go.kr/napal/main/main.do)

            접속 -> 진행중 입법예고 클릭 -> 법률안명 검색 (여객자동차 운수사업  

            법 일부개정법률안) -> 의안번호 확인 후  해당 법률안 클릭 

            -> 의견등록 클릭 -> 내용 작성 후 등록

            ※ 조합 홈페이지 공문에 바로가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.

※ 붙 임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.   [끝]

※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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